
파주시 공고 제2026-1784호

공 시 송 달 공 고
「건설기계관리법」 제33조 규정 위반행위(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금지행위)에 대하여 행정처분

(과태료) 사전통지서를 우편발송(등기) 하였으나, ‘폐문부재’, '기타'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함에 

따라「행정절차법」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 

1. 공고제목:「건설기계관리법」 제33조 규정 위반(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금지행위) 행정처분(과태료)

           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

2. 공고기간: 2026. 6. 16. ~ 2026. 7. 3.

3. 공고방법: 홈페이지 및 게시판

4. 공고 대상 및 내용

5. 상기 공고 대상자는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시 공고기간 내 파주시 버스정책과로 방문 또는 FAX(031)940-5779로 

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, 공고기간 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「건설기계관리법」 

제44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. 

6. 공고기간(의견진술) 기간 내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실 경우, 20%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하실 수 있고 해당 과태료 

부과 및 징수 절차는 종료됨을 알려드리며, 납부를 하고자 하실 경우 파주시 버스정책과로 방문하여 감경고지서를 

발부받아 주시기 바랍니다.

7. 기타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버스정책과 운수지도팀(☎031-940-5767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6. 6. 16.

파 주 시 장

성명(법인명) 차량번호 주  소 위반내용 위반 일시 및 장소 처분내용

박*조 서울15*631*
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주*길 69, 10*동 *02호

(파주연풍 양*내안愛 *코하임)
건설기계
불법주기

(2026.04.24.)
파주읍 연풍리 124-12 주변

과태료 
5만원


